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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다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이행2015 18466

원고 피상고인, 원고

피고 상고인, 주신기업 주식회사1.

2. 피고 2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

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2015. 2. 13. 2013 5884

판 결 선 고 2017. 9. 26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한다.

제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, .

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.
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․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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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

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․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

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자 마 결정( 2005. 5. 27. 2005 14779 , 2007. 6. 8. 2006 1333 ,

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5. 2. 12. 2014 66116 ).

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은 한인. ➀

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( ) 토지 외 필지 지상 아파트 이하 이15 ( ‘

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’ ) 2005. 12. 16. ( ‘ ’

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) .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이 사건2005. 12. 27.

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

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. ➁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

아파트 동 부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101 . ➂ 원

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5. 8. 10.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101 ,

피고들에게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1/2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, 이루

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,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

말소되었다.

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

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,

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,

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 심437 , 1

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, , 민사소송법 제 조 제 조에99 , 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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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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